
[별표 2] <개  2017. 11. 14.>

사방시 의 리· 검·안 진단·안 조치( 12조 )

1. 사방시  리

  사방시  리자는 사방시 에 여 량  리를 여야 다.

2. 사방시  검

  가. 검 상

    1) 공 후 4 이 지난 법 3조 3 에 른 야계사방사업  사방시

    2) 그 밖에 사방시  리자가 요 다고 인 는 사방시

  나. 검 횟

    1) 검 : 1 에 1회 이상 실시 다. 다만, 공 후 5  이상 10  이  간이 지

난 사방시  경우에는 2 마다 실시   있다.

    2) 시 검 : 태풍 또는 집 우  인  해 발생이 우 되거나 해가 발생되어 사방시

 검이 요  에 실시 다.

  다. 검 방법

    1) 외 검: 안  외 상 사방시  균열, , 붕  등 특이사항  검 다.

    2) 밀 검: 외 검 결과 사방시  리자가 밀 검이 요 다고 인  경우 

검사 등  이용 여 사방시  내부균열, 침  여부 등  검 다.

  라. 검 

    사방시  검  다  어느 나에 해당 는 [ 밀 검  경우에는 1) 또는 2)  

만 해당 다]에 뢰 여 실시 다. 다만, 해당 사방시  시공  에는 뢰   

없다.

    1) 회

    2) 「공익법인  립․운 에  법 」에 른 사방사업  공익법인

    3) 「 사법」에 른 산림분야 사사 소

    4) 「산림조합법」에 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앙회

    5) 「엔지니어링산업 진 법」에 른 농림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

3. 사방시  안 진단

  가. 안 진단 상

    법 3조 3 다목에 라 치된 사방   2 다목2)에 른 밀 검 결과 심각  

리 ․ 능  결함이 있거나 결함이 우 되는 사방 에 여 안 진단  실시   있다.

  나. 안 진단 방법

    검사 등 안 진단  또는 를 이용 여 사방  안 상태를  진단

다.

  다. 안 진단 

    안 진단  「시  안 리에  특별법」 8조에 른 밀안 진단  실시

에 뢰 여 실시 다. 

4. 사방시  안 조치

  가. 2  검 또는 3  안 진단 결과에 라 히 조치 여야  사항이 있는 경

우에는 즉시 조치를 여야 다.

  나. 2  검 또는 3  안 진단 결과에 라 사방시  안 에  가 있

 경우에는 사방시  보 ·개량·철거·재시공 등 요  안 조치를 여야 다.

5. 타

  그 밖에 사방시  리· 검·안 진단·안 조치에 여 요  사항  산림청장이 

 여 고시 다.


